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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선총독부의 대한제국정부 공기록 수집정리․
역사편찬과 기록수집

맺음말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

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

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

이 논문은 기록학연구 제 호에 실린 필자 논문 일부를 수정하고 새롭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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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

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

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

기도 하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

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

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

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

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

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

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

났다

주제어 수집정책 역사기록 기록관리

머리말

일제 식민지 시기의 기록관리 활동과 기록정책의 분석은 현존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성격과 한국의 역사기록이 식민지 시기를 거치

면서 어떻게 관리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학계 및 역사학계 등

에서는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공식 기록물을 중심으로 식민지

기록관리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의 기록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과 한국인들이 생산한 기록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정책 에는 과거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생산한 역사기록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

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정책은 통치기구

에서 생산된 공식 기록물에 대한 정책과 한국인이 생산하였으나 조선

총독부가 수집 관리한 수집기록물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총독부 공식 기구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본부

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소속기관이 그 표준을 참고하여 독자적으

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식민지 시기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

은 조선총독부처무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처무규정은 조

선총독부 전체 부서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본부에만 적용되는 것이었

다 조선총독부의 소속기관은 본부의 처무규정을 참조하여 각자 기

록관리규정을 설치하였고 영구기록도 독립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체제

였다 따라서 기록관리의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분류 평가 이

관방법 목록기술 폐기 등도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록관리정책은 사회에서 생산된 공기록을 체계적으로 수

집 통제 처분 보존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재순 일제의 공「

문서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제 한국문화 이승일 조선총독부」『 』 「

공문서제도 기록학연구 박성진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 「

분류방식 기록학연구 박성진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보존기간」『 』 「

책정기준 기록보존 배성준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 「

복원 기록학연구」『 』

조선총독부처무규정은 기록관리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각 행정부서에서 행

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복무규정들이 설치되어 있다



은 법령 체계 속에서는 전체 사회상을 반영하는 영구기록관리정책을

도출할 수가 없으며 단일 기관 차원의 기록관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규정의 또 다른 특징은 기록생산과 유통 부

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조선총독부의 행정이 문

서주의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기록의 역사적 가

치에 관한 관료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모든 행정행위가 문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서 생

산 및 활용 단계의 규정을 자세히 나열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

부는 문서의 생산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였고 기록의 생산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행

위를 통제하려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규정도

준활용 단계 영구보존 단계에서의 규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의 필요에 따라 일본본국 정부의 문서

관리체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수집정책을 수립하였다 다만 조

선총독부에 의해 국가적 규모의 기록수집이 진행되었으면서도 사회적

차원의 기록화 관점으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오로지 조선을 효과적

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거나 조선인을 일본

인으로 동화하기 위하여 식민지 역사를 재해석하는 등 통치행위의 일

기록의 생산과 관련된 조선총독부공문서규정은 총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와 소속관서에 적용된다 공문서규정이 조선총독부 전체에 적용하는 표준

규정이 된 이유는 조선총독부의 각종 공문을 표준화하여 업무상 효율성을 기

하기 위해서였다 공문서규정은 사실상 기록관리 법령이라기보다는 공문의 생

산과 유통에 관련되는 것으로 문서의 양식을 표준화하여 각 행정기관간의 문

서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공문서규정은 처무규정과 결합되어 현재의

사무관리규정과 매우 흡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록관리 대상과 목적의 차이는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

의 차이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에는 국립기록보존소가 기관 기

록물과 수집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총독부 문서과가 기관 기록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반하

여 대한제국 시기의 공기록 및 조선인들의 역사기록 은 취조

국 참사관실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등의 기관에서 관리하였다 일제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이 아니었고 일본인

의 기록도 아닌 조선인이 과거에 생산한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생산자 중심의 논리가 개입되었으나 기

록의 수집 활용 단계에서는 해당 기록정보를 이해하고 가공할 능력

이 있는 역사학자 전직관료 한문학자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기록의 분류와 평가에서도 기관 기록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 논문의 주제인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정책은 한국사회의 전체상

을 기록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필요성에서 수립되고 유지

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초기에는 기관 기록물을 업무참고 및 행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하였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들을 정리 보관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조선총

독부가 대한제국 정부의 기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을 식민

지 지배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고 지배에 필요

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대한제국 정부가 생산한 공식 기록물들에 있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록수집 활동은 구관조사 고적조사 규장각 도서 정

리 토지조사사업 역사편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단계는 조선총독부 기록관

리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록은

단순히 지배를 위한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벗어나 영속적 지배를 위

하여 한국인의 역사기록을 해석 편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역

사의 편찬이 식민지 행정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면서 조선시대의 기

록 뿐 아니라 중세 고대시기의 기록까지 관리 대상으로 설정되었고

역사편찬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행정목표에는 기록 수집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조선총독부의 대한제국정부 공기록 수집정리․

식민지 기록관리의 특징은 일부 영역에 국한되지만 강력한 기록수

집에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고기록 수집정책은 조선 재古記錄

래의 기록물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록물들을

생산하면서 수집 관리하는 것에 있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민간

기록물의 수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수집활동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추진되었다 한국의 전직 관료들을 통하여

인적인 차원에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조선총독부는 관습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조선의 고기록을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조선관습을 조사한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를 생산하였다 이 당시에 수

집생산된 조사보고서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다․



적인 정보는 아무래도 기록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

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식민통치를 위해서 필요

한 경우에는 기록을 생산 수집하는 방식도 취하였다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기록물 수집정책은 대한제국 정부 공문

서의 이관 및 조선왕조의 각종 중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대한제국 정부의 각종 기록들을 통하여 한국

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식민통치의 기본 자료로 쓰기 위해서였다

년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법전조사국을 폐지하고 취조국

을 설치하였는데 취조국은 법전조사국의 사무를 이어받아 지속해서

관습조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취조국은 행정상 각반의 시

설에 자료를 제공하고 사법재판의 준칙이 될만한 관습을 제공하고 동

시에 조선인에게 적합한 법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 전역에

걸쳐서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고 전적 을 섭렵하여 제도 및 관典籍

습의 연원을 탐구하기로 하였다 취조국이 개설되면서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조선 재래의 고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취조국은

대한제국 정부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였는데 이 중

에서도 기록의 활용을 위한 검색 분류 보존 쪽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

였다 그것은 식민행정의 참고로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었

고 활용을 위한 접근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년 월 일 칙령 제 호朝鮮 督府取調局官制 公文類聚 第「 　 （総 ・
三十四編 明治四十三年 第五 官職門四 官制四 朝鮮 督（・ ・ 巻・ ・ 総
府））」

쪽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

이 작업은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었던 취조국 참사관분실取調局 參

중추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속되었다事官分室 中樞院

취조국과 참사관실의 기록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기록학연「 」『․



일제는 년 월에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직전에 홍문관弘文館

집옥재 시강원 북한산 행궁 과 정족산 사고集玉齋 侍講院 行宮 史

등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를 궁내부로 이관하였다 곧 이어 년庫

월에는 궁내부가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조선총독부의 도서로 점유하

기로 결정한 뒤 년 월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인수하였다 그

리고 이를 계기로 취조국은 통감부 및 대한제국 정부의 각종 공기록

궁내부로부터 이관받은 기록 규장각에서 관리하던 도서 등을 조선

도서로 규정하여 취조국이 정리보관할 것을 천명하였다․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는 조선 왕실 역대의 기록물 및 를 약圖書

여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왕실의 자료

를 인계받아 취조국으로 다시 이관하였고 취조국은 곧바로 도서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취조국은 에서 통감부 및 한국정부로朝鮮圖書整理 關 件 舊 舊ニ スル

부터 인계받은 조선도서 일체를 정리보관하기로 결정하였고․ 도서

정리를 위해서 명 명 명 조선인 명을 두었다 그리事務官 屬 雇

고 민간에 존재하는 조선도서를 수집정리하여 설립을朝鮮書圖書館․
계획하였다 위 서류는 조선 재래 도서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구』

김태웅 일제 강점 초기의 규장각 도서 정리 사업 규장각「 」『 』

쪽

취조국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 규정된 도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도서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공문서 통감부 공문서 황실관계 기록 규장각 도서 활舊

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규圖書關係書類綴『 』

규圖書關係書類綴『 』

규圖書關係書類綴『 』

규圖書關係書類綴『 』

규圖書關係書類綴『 』



보존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선도서의 수집 범위와

정리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취조국 단계의 기록관리 활동의 특징은 통감부 및 한국정부로舊 舊

부터 각종 기록을 이관받아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에 집중한 것이다

이 당시 취조국이 작성한 은 규 규圖書臺帳 朝板圖書目錄 ․
규 규 규 규唐板圖書目錄 部別圖書目錄 別庫․ ․
규 규 규 등이었는데 이것藏置缺本目錄 未整理目錄․

들은 도서정리 준비를 위한 에 불과한 것으로 본격적인筆寫本臺帳 圖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書整理臺帳

한편 이 시기에 등은 종래의 서고 내에 하였을板木鑄字雜品 殘置․ ․
뿐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했다 취조국은 년부터 圖書整理附屬

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를 대상으로事業 朝鮮圖書

해제를 작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년 만에 폐지되어 사업은 참사관실

로 이관되었다 이상의 취조국의 기록관리 활동은 한국정부의 각종舊

공문서류와 조선의 각종 도서들을 이관받아 정리에王室所藏記錄物

착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왕실기록물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와 민간에 존재하는 들에 대한 수집 및 분류는 참사관실古文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

년에 참사관실은 종친부 서고에 있던 도서 전체의 목록宗親府

및 대장을 작성하였고 결본도서 를 전보 하고 봉화오缺本圖書 塡補 ․
대산 사고본의 정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년에는 의圖書 卷冊

의 에 대한愼鏞廈 奎章閣圖書 變遷過程 一硏究 奎章閣「 」『 』

쪽

규圖書關係書類綴『 』

년에는 오대산사고에 있었던 책을 동경제국대학에 기증의 형식實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새롭게 구입한 도서數著者著作年時版種․ ․ ․
를 합하여 조선 재래의 분류 방식이었던 의 예를 따라서 경四庫全書 ․
사자집 의 부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經史子集․ ․ ․ ․ ․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당시의 정리가 및 를 기준으로 했印刷地 謄寫地

다는 점이다 즉 도서를 크게 과 으로 구분하고朝鮮本 支那本 著作

를 조선인중국인 불문하여 중국도서로서 인 것 그리고編纂者 朝鮮版․
조선에서 등사한 것은 모두 으로 집어넣었다朝鮮本 그리고 에圖書

번호를 붙이지 않고 단순히 를 정해서 그 위에 배열한 것에 불과하架

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도서 정리는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圖書整理係

을 두어서 재정리에 착수하였다員

참사관실은 년 월부터 조선도서 및 중국도서의 재정리에 착수

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즉 도서 정리는 조①

선도서 및 중국도서의 구분 도서대장의 작성 번호지의 첩부 부② ③

마다 번호를 붙이고 여러 부일 경우에는 를 붙여서 부마다小別番號

번호지를 첩부한다 특별취급본의 결정과 목록의 작성 카드의④ ⑤

작성 부마다 작성 카드대장의 작성 부문별 목록의 작성 서⑥ ⑦ ⑧

가견출장의 작성 장정의 수리 등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⑨ ①

번 단계의 조선도서와 중국도서의 구분이 기존과는 달랐던 것은 기존

의 도서 정리 방식이었던 및 를 기준으로 하여印刷地 謄寫地 出版地

에 의해서 과 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朝鮮本 支那本

다는 점이다 즉 이 당시에는 가 조선인인지 중국인인지를 기編著者

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편저자가 조선인이면 라고 칭하고朝鮮圖書

으로 유출하였다

쪽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



편저자가 중국인이면 라고 칭하였다 도서대장을 작성하는支那圖書

데에도 및 으로 구분하여 조선도서와朝鮮圖書臺帳 支那圖書臺帳

중국도서와의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 방식을 바꾼

이유는 으로서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朝鮮圖書館 이상의

변화를 통해 참사관실에서는 조선의 독특한 도서체계에 맞추어 도서

를 정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참사관실에서는 대한제국의 공기록들

도 조선 재래의 도서체계에 맞추어 분류 관리하였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사관실에서는 카드작성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년 월말까

지 완료하였고 동년 월부터 카드의 작성에 착수하였고 대략 년

말에 일단 정리를 마쳤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외에 을 위한 을 따圖書整理係員 圖書修繕 係員

로 임명하여 을 시도하였다 당시 도서의 정리 및 의圖書修繕 修繕 事

는 이 주임이 되어 방침을 정하였고務 事務官 小田幹治郞 園木末喜中․
등이 종사하였다里伊十郞 당시 도서의 가 심했기 때문에蟲害

년 월 일에 과圖書防蟲心得 圖書出納心得 을 제정하였고

년 월 일에는 參事官分室防盜火心得 이 제정되었고 년에는

을 이용하여 도 시행했다 그리고 도서의 및 에燻蒸室 殺蟲 閱覽 貸出

관해서는 년 월 취급방법 이 정해졌고 년 월 훈령 제

호 로써 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참사관실에서 학무과로 이관古圖書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

쪽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

쪽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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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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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고 년 월에 이 도서는 귀중한 조사자료로 인식되었

기 때문에 가 등장하기까지 에 보관되었고不燃書庫 京城帝國大學

년 월말에 인계되었다

한편 식민지 초기 조선 고기록 수집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년 월 정무총감 통첩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그것은 년

단계에 이르게 되면 대한제국 정부의 공기록의 등록과 분류 등이 거

의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활동이 한국정부로부터舊

이관받은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국한되었다면 년

정무총감 통첩을 계기로 조선총독부가 수집하려 했던 문서의 종류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통첩에서 수집 대상으로 삼았던 조

선의 는 과 을 불문하고 민간에 존재하는 년 이전古書 印本 寫本

의 모든 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또 이 때부터 조선총독부는 문서圖書

형태의 기록물 뿐만 아니라 등 다양한 형태의 고기록들을金石文冊板․
적극적으로 수집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통첩을 계기로 각 지방장관

과 경무부장들은 지방에 있는 조선 재래 고기록들의 소재종류소유자․ ․
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년 정무총감 통첩은 조선총독부

가 수집 대상으로 삼았던 조선 재래의 기록물의 범위와 수집 절차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쪽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

한편 조선총독부는 민간의 도서외에 조선의 각군 읍지에 대한 수집도 병행하

였는데 조선의 읍지는 참사관분실의 보관분과 내무부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을

합해서 정리를 하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도로 통첩을 보내어 등사를

하려고 하였다



조선고서 및 금석문 탁본 수집에 관한 건 년 정무총감통첩

別紙

의 수집一 朝鮮圖書

과 을 불문한다 또 그 종류 여하를 묻지 않는다印本 寫本 寺院․
기타 민간에 존재하는 로서 년鄕校養士齋書院書堂 朝鮮圖書․ ․ ․

이전의 또는 에 관련되고 에 게재되지 않著作 印刊 別冊圖書目錄

은 것을 조사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하여 의 에 의해 통보한다交涉決定 別紙 記載例․
의二 金石文 蒐集

기타의 금석문으로서 다소 연대를 경과하여 로서碑文鐘銘 史料․
참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그 종류소재 및 소유자를 통․
보한다 위 금석문은 다음의 구별에 의해 또는 을拓本 寫本 送付

한다

탁본 로서 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각기 수탁碑文鐘銘類 手拓․
통

사본 탁본하기 어려운 것은 그 사본 통

등의 조사三 版木扁額․
기타 등에 존재官衙鄕校養士齋寺院書堂殿祠壇閣樓亭 民家․ ․ ․ ․ ․ ․ ․ ․ ․

하는 등의 등을 조사하고 그 종류소재소書籍經文地圖 版木柱聯․ ․ ․ ․ ․
유자 등을 통보한다

편액류로서 그 또는 건물의 연혁을 아는 재료일 수記文史料

있는 것은 그 을 등사하여 첨부한다全文

및 기록 등의 조사四 經文

사원 기타 소장에 관계된 기록 등으로서 귀중한 것이라經文

면 그 종류내용의 필자 작성연대 등을 조사하여 통梗槪 印刊地․ ․ ․ ․
보한다



앞의 년 통첩의 별지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수집 대상으로 삼았

던 조선 도서의 종류와 수집 원칙 및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寺院鄕校養士齋書院書堂․ ․ ․ ․
관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민간기관에 속해 있는 민간기록을 대상

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에 조선총독부가 수집 대상으로 삼았던 조선도서는 년

이전의 저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년 이후의 저작은 현행

도서로 취급하여 수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년 이전의 조선총독부의 기록물 조사는 주로 조선 왕실의 기록물에

대한 것이었지만 년 정무총감의 통첩은 왕실의 기록물 수집만이

아닌 민간에 존재하는 각종의 도서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의 수집

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단 수집 대상으로 설정된

도서는 과 을 불문하여 모두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印本 寫本

기록물들은 한국병합과 함께 일본의 소유로 귀착되었지만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수집의 방법이 문제였다 결국 민간에서 소장하

고 있던 기록물의 수집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가지 방법으로 수

집하기로 하였다

의 소유자가 를 승낙치 않으면 등에 관해買入 圖書 賣渡 代價

교섭을 거쳐서 구입의 절차를 예정하고 매입의 방법에 의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것記入

의 소유자가 매도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기부를 바랄寄附 圖書

경우에는 기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입할 것

의 소유자가 매도를 바라지 않고 또 기부를 바라지寄託 圖書



않는 경우 만일 기탁을 허락할 때는 기탁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입할 것

의 소유자가 항 중의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을 경謄寫 圖書 前

우에는 등사를 위해 일시 차용의 교섭을 하고 등사의 방

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입할 것

이상의 언급을 통해 당시 조선총독부는 민간에 존재하는 조선 도서

의 수집은 구입기부 및 기탁등사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 했음을․ ․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원본 및 사본을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등사를 통해서라도 입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집된 것은 종 책이었다 그리고 고문서들은 종류

를 불문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것을 수집하기로 하였고 수

집이 불가능한 것은 등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는데 그 수는 종에 달

하였다

참사관실의 기록수집 방법은 기록 소유자에게서 매입 기탁 기부를

받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조선인들의 저

항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수집방법은 조선사편수

회 단계에서 완화된 방식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참사관실 단계에서 비로소 민간에 존재하는 조선의 고기록 수집을

명시화하였으나 사실상 성과는 많지 않았다 그것은 행정목표의 부재

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역사편찬을 시도하면서 보완되

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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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찬과 기록수집

일반적으로 기록의 활용은 기록관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에는 국민

에 대한 기록접근이 명시적으로 천명되지 않았다 단지 행정참고를 위

하여 관료들의 접근이 허용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기록관리규정에

는 행정기록에 대한 접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에는 기록 활용의 주체가 식민통치를 수행하는 행정기

관이었다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강조되었고 국

가적 규모의 역사편찬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료의

수집이 동반되었다

중추원 단계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중에서 역사기록의 수집을 담당한 부서는 취

조국 참사관실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등이었다 이 중에서 취조국 참

사관실 중추원은 정리 뿐만 아니라 조선의 법제를 제정하기

위한 각종 관습 및 제도조사 업무도 동시에 맡고 있었다 취조국과 참

사관실 단계에서는 대한제국의 기록물들을 정리 보관하는 작업에 중

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료수집의 기능은 크게 강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추원으로 구관조사 업무가 이관된 이후 중추원에 역사편

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료수집에도 일정하게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참사관실 단계에서의 기록관리가 일정하게 완료



된 년 단계에서는 조선의 을 활용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

기 시작하였다 그 방향은 조선사를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하기 위해서였다

년 이후 조선사 편찬 사업이 본격화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 재

래의 도서 및 고문서들에 대해 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쓰기 시작史料

하였고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조선 재래의 기록물들을 접근하는 데 있

어서 역사적 관점이 개입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고문서

해제와 조선사 편찬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동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작업에도 착수할 수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중에서 첫째 사中樞院職員擔當事項

업을 역사편찬에 두었고 참사관 에도 역시 조선사 편찬을 중추원副申

사무 중에서 첫 번째로 들고 있다 충추원은 년 월에 참사관실

로부터 사무를 인계받아 동년 월에 조선사 편찬에 착수하였다 원래

조선총독부는 년 월까지 약 개년에 완성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예산상 년 월부터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고 년 월에는 京都

교수인 동대학강사 및 동경제국대학 조교帝國大學 三浦周行 今西龍

수 명을 촉탁으로 하여 년 월에 다음과 같은 조선반黑板勝美

도사 편찬의 요지를 정해 발표하였다

이번 중추원에 하여 의 편찬을 하였지만 이 역시命 朝鮮半島史 民心

의 에 도움이 되는 에 다름 아니다 중략 조선인은 다른薰育 一端 趣旨

식민지의 의 민족과 다르고 에서 감히 문명인에 열野蠻半開 讀書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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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바가 아니다 고래 가 존재하는 것이 많고 또 새롭게 저작된史書

것이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조선반도사 편찬 요지를 통해 조선 문화에 대한 일제

의 이해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즉 년 단계에서 일제는 조선사회

가 다른 식민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조선의 학문적문화적 산물의 존재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취조국참사관실에서 실시했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광범위한 수집과 해제 작업을 통해서도 획득되었고 일제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동화시키고자 하

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통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

여 새롭게 조선사를 편찬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은 소위

의 금압 대신 공명적확한 로써 대처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

이라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한 역사서술을 강

조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주목한 것은 역시

기록이었다 중추원에서는 조선사편찬을 위해 년에 의 수집史料

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 당시 사료수집의 항목과 편찬서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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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 第二 -第三 第六 第七第八․ -第九 第十一 -第十二 第十八 第十九

및檀君朝鮮

箕子朝鮮
三韓 三國 新羅 高麗 李朝 倂合

출처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종 종 종(18 ), (17 ), (11 ),朝鮮史類 朝鮮地誌類 朝鮮文集類 朝鮮記錄及雜書類

종 종 종 종(118 ), (30 ), (530 ), (10 ),支那史類 支那記錄及雜書類 日本史類 日本

종 조선에 관한 종 종 종(90 ), (25 ) (31 ) (4 )記錄及雜書類 英書類 佛書類 獨書類․ ․
출처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편찬서목은 총 종이었고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자료를

발췌하기로 하였다 수집 범위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참사관실 단

계에서는 대개 갑오개혁 이전의 기록을 수집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

나 역사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집 대상도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편찬과를 설치하여 반도사 편찬을 담당케 하였고 년에

중추원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쳤다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朝鮮總督府中樞院事務分掌規程

제 조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조사과 및 편찬과를 설치한다

제 조 조사과는 및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맡는다舊慣調査 他課

년 월 일 훈령 제 호「 」



제 조 편찬과는 의 수집편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史料 ․

중추원에서는 년 말까지 사료수집에만 집중하였는데 새롭게

발견된 것이 예상 외로 많아서 최초 편찬계획대로 일을 진척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조선사편찬위원회 단계

조선총독부가 계획하였던 조선사는 규모가 방대하고 한국의 역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중추원 내의 소규모 사업으로는 조선사 편찬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역사 편찬의 기초자료인

기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헌이 인멸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

선총독부는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편찬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년 월에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 을 공포하고 조선

의 역사에 조예가 깊은 조선과 일본인 학자를 선발하여 각각 고문과

위원직에 임명하여 조직을 완비하였다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 편찬만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이었다

중추원은 고유의 업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역사 편찬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인 조직을 따로 구성한 것이다 조직 구성

의 측면에서 중추원의 편찬과를 분리하여 조선사편찬위원회 기능으로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사편찬위원회관제에서는 조선총독부

년 말까지 수집 발췌한 사료는 조선 도서 종 중국도서 종이고 이와

는 별도로 동경 및 대학교수에게 해서 발췌한 사료가 책이다京都 委囑

년 월 일 제 호朝鮮總督府訓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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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사료의

수집을 담당 하도록 하였다

위원장 정무총감

고문

위원 서기관장 李秉韶 洪憙 玄 尹寗求 李商永釆
栢原昌三 松井等 鄭萬朝 魚允迪 今西龍

간사 金東準

서기 金容 葛城末治 金子正潔廸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은 일본과 조선의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위촉하였다 그것은 기록의 활용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었다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각종 사료들을 분석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년 월 일에 제 차 조선사편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

리에서 위원장은 조선사편찬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대략 설

명하였다

조선전토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고 각 분야에 걸쳐 지극히 공평한

학술적 견지에 입각하여 그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이러한 태도를 근본 취지로하여 편찬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朝鮮總督府職員錄『 』



조선사편찬위원회는 년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계획상으로는

개년은 사료수집 그 다음 개년은 사료수집과 편찬 에 마지막

개년은 초고 정리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단순히 정리하여도 사료수집

에 년을 할당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특히 은 이 사업이 학술

적으로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사료수집은 무엇보다도 이 사

업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여 사료 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제 차 위원회에서는 초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료

수집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편찬시대 이후의 것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현대에 이른다

조선에 있는 것을 주로 수집하고 내지와 중국 그 밖의 것도 수

집한다

문서류 기록류 등을 주로 하고 일반의 도 포함한다

조선사편찬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는 일반적으로 사료

수집의 범위는 갑오개혁까지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대 까지

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료의 공개도 추진 하였다

그것은 자신들의 저술한 조선사의 공정성을 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

해서였다 이들은 사료 중에서 이미 정리된 것을 수시로 간행하는 것

도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여년간 대일본사료와 대일본고문서의 편찬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었

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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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 차 회의 이후 사료 수집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청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년 월 일에 도지사회의를 개

최하여 사료보존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무총감이 각 도지사들에게 조선사료 보존에 관한 훈시를 하여 협력

을 요청하였다

현재 조총독부 학무과 분실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

류 중에서 사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나 더 나아가 모든 분야

에 걸쳐 적어도 에 관계될 많나 가치가 있는 자료는 모든

위원들이 빠짐없이 수집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각 관공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기록류 문서류 중

에서도 사료로 될 만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고기록류 문서류 등에 대해서 현존하는 것은 보존의

방법을 강구하고 나아가 민간에 산재해 있는 사료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모두 보존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기 바란다

아래의 도표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할 것을 계획하였던 기록의

유형이다

朝鮮史編纂 付古記錄文書等保存 關 件 古記錄文書蒐集ニ ニ スル ニ「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關 件スル 』



유형 수집대상 기록의 종류

量案

, , , , , ,量案道行帳 行審錄 改量導行帳 改量正案 續降等陳田正案 馬上草

등, , , , , , ,驛田畓案 各樣田 畓案 許 陣改量大帳 火田 加耕 査起 還起頉
및成冊類 事目類

戶籍 , , ,式年大帳 軍案 僧籍賤人案 戶籍事目類

題決 등에 관한所志 題決雜獄文案檢題類․ ․
立案 , , ,完文 完議 立旨 節目類

文記 , ,放賣文記 分財文記 典當文記

徵稅
, , , , , , ,作夫 成冊 俸稅冊 灾結成冊 俵灾成冊 降結徵收正案 年分槪狀 屯

, , , , , , ,土徵收成冊 上納案 陳者案 尺文 磨勘成冊 貢案 進獻 進上關係書

謄錄 邑事例等 類

邑誌 邑誌

제도상의, , , , , ,禮儀 器物號牌 軍器 樂器 風器 軍服 鍮尺

기타 사료가 될 만한 것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古記錄文書蒐集 關 件ニ スル

월 일 회의에서 경상북도지사는 안동군 양반가로부터 고기

록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경기도청으로부터 폐기 처분할

고문서류가 있는데 중추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통지

를 받고 조사한 결과 사료가 될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 이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 지방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기록들을 행정적 관점에서 폐기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중추원 서기관장 명의

로 지방 관청에서 보존하는 문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조선사편찬

朝鮮史編纂委員會議事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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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발송하였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는 년 월 일에 각 도지사에게 고기록

문서 수집에 관한 건을 발하여 각 관공서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관한 목록을 양식에 맞추어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을 발송하였다 각 도지사들은 월 사이에 목록을 제출하였다 해

당 목록을 보면 각 지방관청과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의 수량

과 기록의 유형 및 제목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차 위원회는 년 월 일 중추원에서 개최되어 조선과

내지의 민간에 소장된 사료 수집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였다

조선사편찬의 취지를 관민일반에 주지시켜 사료의 수집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민간소장의 사료 차입 방법

년 제 차 위원회에서는 민간사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협의 사항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기록 고문서를 소장하

고 있는 곳이 서원 사찰 지방의 명문가 등인데 서원이나 사찰에서 소

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관헌이 가져가 버린 경우가 있고 명문가의 고

기록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차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차입한 사료는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환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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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언급은 당시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한 사료 수집이 효과적

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여 민간에서 보존하고 있는 사료 차입의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본국의 동경제국대학 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협의하고 수집

된 사료는 조선총독 이하 각 위원들에게 전람시켰다

조선사 편수회 단계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이른바 학술적이고 공평무사한 편년사를 편

찬하는 것이었으나 사료의 수집과 역사편찬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

다 그리고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은 본부 훈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써 직원은 촉탁 신분으로 임용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직원 처우 개선의 방

법을 강구하여 유능한 인재를 모으고 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 판단되어 년

예산에 소요경비를 요구하였고 이를 일본본국 정부가 인정하여

년 월 일 칙령 제 호로써 조선사편수회 관제를 공포하였다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

찬과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사편수회

관제가 공포되자 정무총감이 회장에 취임하고 월 일자

로 를 으로 임명하고 수사관보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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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명을 포함하여 직원을 임명하였다

이후 조선사편수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고 기록수집에 관한 중

요한 결정을 하였다 조선사편수회가 역사편찬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

문에 편찬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내렸으나 그 중에서 기록수집과 관

련된 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 위원회

문제

관청 측의 원조

편찬 채방상의 주의점 및 경험

사료의 내용과 채방의 방법

채방구역

사료의 정리 문제

목록작성의 완성

실록 및 등록의 정리

년 월 일 중추원에서 열린 제 차 위원회에서는 가

조선사의 편찬 뿐만 아니라 사료도 인쇄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사

료출판의 건은 모든 사료를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만을 골라서 출판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의 중요 사료는 구 규장각 장서를 비롯하여 이왕직 조선총독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또 중추원의 반도사 편찬 당시부터 약간

의 사료는 수집되었으나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

였으므로 우선 사료수집에 전력을 기울여 년부터 인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조사를 하기로 하고 년 월에는 다시 이 작업

을 한층 강화하여 를 작성하고 조선 각도는 물론이고 일

본 만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채방에 노력한 결과 그 연일수가

년 월까지 여일에 달하고 수집된 사료는 책 사진

매 등이 점에 달하였다

경기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황해평남평북강원 함남 함북 대마도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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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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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갔을 때 조선에 관계되는 문서 고기록류 등이 대마도주 에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년 월 경에 위원을 출장조사

시켜 그것이 조선사편찬의 참고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정됨에 따라서

년 예산에 구입비를 요구하여 흑판 고문의 주선에 의해 년

월 고문서류 매 고기록류 책 고지도류 매 권

및 매를 구입하였다

조선사편수회에서는 각지에서 출장 수집한 사료를 조사 정비하기

위하여 복본류작성범례 를 정하여 중요한 사료는 등

사하고 복본을 작성하여 편찬의 자료로 삼았다 그 수가 년 월까

지 책에 달하였다

연도 계

책수

복본류의 작성은 조선사편수의 직접사료가 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귀중사료를 주로 하고 유일한 사료 희귀사료 일반 귀중사료

의 순서로 하되 지방채방사료는 차입 순서에 따라서 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리고 복본류 작성은 사료의 성질에 따라서 등사 영사 촬영 모

사의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특히 귀중한 사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본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복본류에는 반드시 원본의 명칭

을 따라서 명칭을 정하되 원본에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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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절하게 이름을 붙이로록 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복본에는 사료정

리부 주임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다

조선사편수회사료채방내규 에서는 사료채방을 일반채방과 부분

채방으로 나누고 일반채반은 일반에 걸친 것을 주로 하고 반드시 특

수한 사료만을 섭렵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우선 제반사료의 소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분채방은 특별한 조사연구와 특정사료

의 채방을 위하여 행한다 사료채방계획은 매년 초에 토의하여 결정하

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반드시 채방지역의 도청과 군청에 조회하여

사료수집 작업에 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채방사료의 차입방

법은 사료차람내규에 따르도록 하였고 사료채방의 결과는 반드시 일

정한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사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조사원이 먼저 군청地方史料借入

을 찾아 관내에서의 사료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고 군청원을 동반하여

와 면담하여 사료를 상 목록을 작성하고 귀중사史料所藏者 閱覽調査

료에 대해서는 먼저 차입방법을 교섭하였다 그리고 의 승낙을所藏者

얻어 군청원과 의 을 작성하여 사료를 차입하였는데 귀連名 假借覽證

임상 차람기간을 개월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서 정식의

차람증을 작성하여 관계군청을 경유하여 소장자에게 교부하여 차람의

확실을 기하였고 차입사료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등사 및 사진촬영

상의 사상을 첨부하여 군을 경유하여 다시 소장자에게로 반환하였다

만일 차람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을 때에는 군을 경유하여 소

장자에게로 연기의 승낙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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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 사료차입에 관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사료의 제공

자에게 불안을 주고 조사에 불편을 느끼게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

었다

민간사료 차입의 방법에 대해서는 년 정무총감 통첩에서 가지

방법에 의할 것을 명기하였으나 사실상 민간사료에 대한 강압적인 방

식의 수집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언급이다

범위 형식 및 체재 방법 비고

등사

기록류 史籍類

원본이 방대할 경우

발췌 등사

등사용지는

美濃紙

행 자

등사

등사한 복본은

반드시 교정

복본의 주기

異本 校合

영사

문서류

기록류 사적류 중에서

특수한 것

印章類 花押類

원본형태를

그대로 영사

등도朱筆朱印

원본대로 살림

촬영

특별히 귀중한 사료

타 방법으로 의거할

수 없는 것

유물의碑銘 銘識

로서文樣類

탁본가능한 것은

탁본영인

사진 판형은

절을 기준

사진촬영

탁본영인으

로 구분

사진에 반드시

에 첨부하고臺紙

거기에 사료

명칭소재크기촬

영일촬영자명

기재

모사

문서 회화畵像

지도류 중 특히

중요한 것

등사 영사 촬영

방법으로 의거하지

못하는 것

원본과

똑같은

체재

모사본도

사진촬영본의

예에 준하여

중요사항 기재

쪽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槪要『 』

쪽複本類作成凡例 朝鮮史編修會事業槪要「 」『 』



이상과 같은 사료조사를 기초로 조선사 권 쪽를 발간하였

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집한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서 조선사료총간 종 조선사료집진 질을 편찬하고 년 월

에 사업을 종료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 고기록에 대한 조사와 관리는 식민통치의 필요

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조선에 대한 원활한 지배를 위해서는 조선인과

조선사회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의 기

록물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나름의 기준과

방법으로 조선 고기록의 수집과 분류 해제 기록편찬 작업을 수행하

면서 조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고 그것은 조선지배에 활용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에 대한 문화적 지배는 조선 고기록에 대

한 지배를 통하여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취조국

→

참사관실

→

중추원

→

조선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구관조사

구한국정부

공기록의 이관

규장각 도서정리

구관조사

규장각 기록정리

민간사료 수집

구관조사

역사편찬

민간사료 수집

역사편찬

민간사료 수집

맺음말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

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

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잔존 현황을 본다면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기록의 도남아있지않은실정이다 뿐만아니라아카이브즈

의신뢰성측면에서도현재의기록만으로는당시의업무과정을복원하

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

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록의 폐기

는 본부 뿐만 아니라 소속관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

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

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기본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

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

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조선총독부의 계획된 기록정책에는 해방 직후 자행한 기록물 파기도 포함된

다






